
□ 수용- 잔여지, 임야상수목보상, 누락(불수용) 

 

00공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00군 00면 00리 산000 임 1,745㎡ 외 19필지 총 4,551.1

㎡ 및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의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

는,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

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

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000의 잔여지인 00군 00면 00리 산000 임 375㎡(전

체 : 694㎡, 편입 : 319㎡)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․출입이 가능하고 면적․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

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유없고, 000의 1) 임야상 수목을 별도로 보상하여 달라

는 주장에 대하여는, 조림된 용재림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의 경영

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․관리하는 산림으로서 「 입목

에 관한 법률 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)이 아닌 자연

림 상태의 수목은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

로 판단되고, 관계자료(감정평가사, 사업시행자 의견 등)를 검토한 결과, 토지에 대한 보상가에 포함

되어 일체로 평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유없고, 2) 누락물건(분향대, 망주석, 산신석)을 보상하

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, 관계자료(사업시행자 의견, 감정평가서 등)를 검토한 결과, 소유자 주

장 누락물건(분향대, 망주석, 산신석)은 편입대상 물건(상석)에 포함되어 일괄하여 평가되었음이 확

인되므로 이유없으며,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00,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

상금을 산정한 결과, 손실보상금으로 금202,197,100원(개별 보상내역은 별지 제1, 2목록 기재와 같

이함)을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. 

수용의 개시일은 0000년 0월 00일로 하다. 


